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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적정성심사 및 설계내역서 관련

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공구

1

Q. 부적정 공종상 세부공종의 재료비, 노무비, 경

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

로 적용한 경우 평가방법은?

A. 당공사가 배부한 ‘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’ 1-바-1)-

마)와 1-바-1)-바)항 및 당공사 ‘적정성심사 세부기

준’ 별표 2-주)-①-5 항에 따라 평가하며, ‘자료의

일치성및신뢰성(평가 2)’ 평가시감점될수있습니다.

※ 당공사가 공지(‘13.4.5)한 ’공지사항 및 질의답

변(3)‘의 3번 답변 내용중 ’절감사유서 제출

없이도‘ 평가 가능한 항목은 상기 답변 적용

공통
1공구/

2공구

2

Q. 상기 1번 질문과 관련, ‘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

성(평가 2)’ 평가시 공종의 노무비 합계가 ‘0’

원인 경우, 구성비율 대비가 불가한데 평가기

준은?

A. 조사금액상 공종의 노무비 합계가 '0'원(노무비 비

율 0%)으로 되어있으나 입찰서상 공종의 노무비

를 반영하여 입찰하였다면, ‘자료의 일치성 및 신

뢰성(평가 2)’ 평가시 ‘노무비 적정구성 여부’ 항목

에 대해 1점 감점하여 평가합니다.

(기타 비목들도 동일하게 적용)

공통
1공구/

2공구

3

Q. 가이드라인 1-가-5)-나)-(2) 항의 ‘노무비로 이루

어진 경우’에 대한 평가시 노무비가 단일 직종

노무비가 아닌 경우, 세부공종금액(합계)이 세

부공종기준금액(합계)의 100분의 90이상일 때

90점으로 평가 가능한지?

A. 당공사는 ‘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’ 1-가-4)-가)-(1)

항에 따라 일위대가에 대해서는 가중치 산정하여

적용하지 않으므로, 세부공종이 ‘노무비로 이루어

진 경우’에 대한 평가시, ‘조사금액 미만’으로 적

용한 때에는 ‘0점’으로 평가합니다.(‘시중노임단가

미만’ 아님)

공통
1공구/

2공구


